
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7. 2.>

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(제4조제2항 관련)

1. 어업작업 관련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

가.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

나.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
1) 주거와 어업작업장 간의 어업용기계(선박, 트랙터, 화물자동차 등 동력장치가

부착되어 어업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, 사륜구동 이륜자동

차, 자전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이동(다른 사람의 어업용기계에 피보험자

가 편승하여 이동한 경우를 포함한다)중 발생한 사고

2) 주거와 어업작업장, 출하처 간의 수산물 운반작업(손수레, 달구지 또는 어업용

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,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) 중 발
생한 사고

3) 수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ㆍ선별ㆍ건조ㆍ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

4) 주거와 어업작업장 간의 어업용자재(어망, 양식용 사료 등 수산동물ㆍ식물을 채
취, 포획, 양식하거나 소금 생산작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말한

다)의 직접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(운반작업 전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
외한다)
5)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용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
(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)

다. 법 제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: 어업

작업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포획, 채취, 양식한 수산물 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

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

발생한 사고(타인이 포획, 채취, 양식한 수산물 또는 소금을 주원료로 구입하여

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)

2.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

가.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질병: 파상풍, 연조직염



나. 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: 과다

한 자연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, 일광 노출에 의한 질병, 근육 장애, 윤활막 및

힘줄 장애,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, 기타 연조직 장애, 기타 관절연골 장애, 인

대장애, 관절통,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, 경추상완증후군, 팔의 단일 신

경병증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상세불명의 시겔라증, 장출혈성 대장균 감

염, 급성 A형간염, 디프테리아, 백일해, 급성 회색질척수염, 일본뇌염, 홍역, 볼거

리, 탄저병, 브루셀라병, 렙토스피라병, 성홍열, 수막구균수막염, 기타 그람음성균

에 의한 패혈증, 재향군인병, 비폐렴성 재향군인병[폰티액열], 발진티푸스, 리켓차

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, 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, 신장증후군을 동

반한 출혈열, 말라리아


